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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개  정조례( )안

제출

 제출년월일 : 1996. 2.

 자 :  운  영  위  원 장
(  운영위  원  회 ( ) 안 )

1 . 제안이유

 지방의회  운영상  나타나고  있는  일부  미비점을  보완하기  위하여  지난 9,: 12 30년 월

 일  대통령령 )4877  제 호로  지방자치법  시행령이 , 개정되었고 95 If 29  년 월 일대톤

 령령 148s7  제 호로  국내여비규정이  개정됨에  따라  대구광역시달서구띄회의익의회

 의수당지급기준을  회기중인  공휴일에도  지급하고  여비지급  기준금액을  규정에닻
 춰  증액코자 .함

2,  근 거

0  지방자치법  시행령 IS (  제 조 의정활동비· 회의수당및여비지급기즌」

0  국내여비규정  개정 (95.12,29)

3.  주요골자 .

00 

 국내여비규정의  개정에  따라 의원출장여비지급기준표중

 지급하켜 왔므

o)  니하는 경우

 회의수당은  지방의회의원이  회기  중  회의에  출석한  경우에한하여

 나  공휴일이  회기  중에  포함된  경우에는  공휴일에  회의를개최하지

 에도  회의수당을 (  지급함 안 4  제 조  단서 )신설

( 정 1) ⊂별표  부분 )개정

 숙박비  및  식비기준액 개

대구광역시달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체관한조례

와안
96-6

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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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개정조례안

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  다음과  같이 . 개정한다

4  제 조 1  제 항에  단서를  다음과  같이 . 신설한다

" , 다만  관공서  공휴일에  관한  규정에  의한  공휴일이  회기  중에  포함되어 공휴일에

 회의를  개최하지  아니하는  경우에는  이를  출석일수로  보아  회의수당을 . 지급한다 "

( 1 별표 )  의  치장 ·  부의장의  숙박비란  중 "20, 70 "  ㉠ 을 "37, 500"  으로 , 하고 식비란

 중 "11, 000"  을 "25, 000"  으로 , 하며  의원의  숙박비란  중 "11, 200"  을 "18, 000"으

 로  하괴  식비란  중 "10, 500"  을 "18. 000"  으로 . 한다

-37-부칙
 ① ( ) 시행일  이  조례는  공포한  날부터 /~41 , 행하되 1996  년 1  월 1  일부터 . 적용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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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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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신구조문대비표

 현개정 ( )안

4 ( ) 행제 조 회의수당지급

 ①의회의원이 회기 4  제 조 ( )회의수당지급

 중  본회의  또는 (  위원회 상임위원회 및

)  특별위원회 에  출석한  경우에는 회의수

f . .'

 당을 . 지급한다

( )단서신설 , 다만  관공서  공휴일에  관한  규정에 의

공츄 한  공휴일이  회기  중에 포함되어

 일에  회의를  개최하지  아니하는 경우에

 는  이를  출석일수로  보아 회의수당을

. 지급한다

』별표 1 ] 국내여비지급기준표 』별표 1 ) 국내여비지급기준표

(  단위 . )원 (  단위 :  원 )

 숙  박 비 식비  숙  박 비  식 1ㅂ
구분 "  생 "략 구분 "  생 "략

(1 )야당 (1 )일당 ( 1 )야당 (1 )일당

의장 의장 "현행과
20, 700 11, 000 25, :In()37, 500

부의장 "같음부의장

IS. 200 10, 500
◎원 의원 38, 000 18, ·)()0


